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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

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고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학사운영에 필요한 교육연구용 시설 ․ 설비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포

함하는 시설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4항, ｢건축법｣제11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변경)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도록 되어 있음

사립대학 시설분야 지적사례

1. 시설․ 물품․ 재산 
시설관리

<사례 1>
○○대학교는 이사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시설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구체적

인 설계도서 없이 ○○동 산 44번지에 기숙사, 체육관 및 강의동 등 3개동을 증축할 예

정으로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 를 실

시하면서 부분적으로 재공사하게 되었으며, 특히, 같은 증축공사의 설계용역(계약금

액：1,666,500천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계지침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시설종합

계획 없이 발주함으로써 사업규모 변경(46일), 설계 인허가 지연에 따른 보완(531일),

설계진행 중 건축구조법규 개정에 따른 설계수정(104일) 및 외국컨소시엄 자문(185일)

등으로 인하여 893일이 지연되어서야 용역설계도서가 최종 납품되었고, 그 결과 시공

과정이 늦춰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 또한,당초 설계과업 지시조건 변경에 대해 ㈜○

○건축사사무소가 추가 설계용역비(당초 1,666,500천원)로 2,547,000천원을 요구하자 명

확한 산출근거 없이 이사회의 예산소요 변경계획 등의 심의․의결 없이 건설본부 제22

차 회의에서 심의한 후, 학교와 ㈜○○건축사사무소가 합의하여 1,069,000천원을 증액

한 총 계약금액 2,735,500천원으로 변경 계약한 사실이 있음.



<사례 2>
학교법인 ○○학원은 ○○시 ○○구청 도시건축과로 부터 17동 연면적 18,601.45

㎡(금회 증 12,710.25㎡) 교육연구시설(대학교) 건축허가를 받아 “○○대학교 기숙사 및

교육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관할 행정청인 ○○시 ○○구청부터 변경 허가를 받

지 아니하는 등 ○○시 ○○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철거)을 받았으

나, ○○구청의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대학교 총장 ○○○는 관

할 행정청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강의동 제**동(일부), 제**동및 기

숙사 제12동(총장 관사)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수의계약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35조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물품구매 및 용역 5

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기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사례 1>
○○대학교는 ‘○○리모델링공사’가 일반경쟁입찰 대상임에도 ㈜○○와 161,000천원에

수의계약 하는 등 일반경쟁입찰 대상 11건의 시설공사, 총 2,004,000천원을 5개 업체와

수의계약 함

<사례 2>
○○대학교는 ○○○(주)와 “○○○○용역”을 수의계약(177,075천원) 하는 등 총 52건

(10,749,658천원)을 26개의 업체와 수의계약 함

<사례 3>
○○대학교는 ‘○○○○ 신축공사 감리’ 계약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건

축사사무소와 총 563,200천원에 수의계약함

<사례 4>
학교법인 ○○학원은 학교 종합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도 없이

학교법인에서 ○○종합건설(주)을 양수하여 대표이사 ○○○(현 총장의 딸) 명의로 등록

하여 내역서 작성도 없이 13,600,000천원에 “○○대학교 기숙사 및 교육시설 증축공사”

를 수의계약 체결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학교법인 ○○학원은 ○○종합건설(주)가

영업정지 기간에 있어 공사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대학교 기숙사 및 교육시설

증축공사”를 ○○종합건설(주)와 13,600,000천원에 수의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음.



일반계약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전문공사를 제

외한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물품의 제조 ․구
매 ․ 용역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도

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 ․ 제
조 ․ 구매 ․ 용역 ․ 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사례 1>
○○대학교는 경쟁입찰 대상인 ‘입시홍보용 ○○대학교 ○○영상 제작'(구매금액

149,930천원)의 구매를 (주)○○○○(대표：○○○)과 수의 계약하는 등 경쟁입찰 대상

인 물품구매 9건(총 금855,369천원)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고, 또한 ‘광고(매

체) 및 제작 대행’을 (주)○○○○과 체결한 계약 건은 수입물품 구입 등과 같이 그 성

질상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인데도 선급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계약금의 40%인 528,000천원을

(주)○○○○에 선급하였고, 입찰 접수자 2인(입찰보증금 미납부) 중 1인이 중도 포기하

여 실제 입찰참가자가 1개 업체뿐이므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재공

고 등의 정당한 절차없이 사실상 수의계약 하였으며, 특히, 입찰시 최소 공고기간이 10

일임에도 동 입찰사항을 3일간 학교홈페이지에만 잠시 공고하는 등 협상에 의한 입찰

계약 3건(총 2,513,000천원)을 구매담당 부서(총무과)가 아닌 품의 부서(대외○○홍보과)

에서 입찰구매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입찰 공고기간을 최소 공고기간(10일)보다 6～7일

을 단축하여 공고하고, 입찰(계약)보증서 및 선금급보증서 등을 징구하지 않은 채 객관

적인 증거서류 및 검사조서의 작성도 없이 선급금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 구매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사례 2>
○○대학교는 (주)○○○○(대표 ○○○)와 “○○○○ 6층 연회장 ○○○○공사(계약금

액 18,000천원)”를 계약하면서 타 업체 견적서를 동 계약업체에서 대리 일괄 제출하게

하는 등 43건, 총 1,315,852천원의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시 계약업체에서 타 업체 견

적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악기(대표 ○○○)에 업라이트피아노 5대를 22,000천

원에 구입하면서 타 견적서 또는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비교 검토 없이 단일 견적으

로 구매하는 등 타 견적서 없이 총 6건, 127,600천원의 피아노(오르간)를 구입하였으며,

또한 2학기에 피아노(오르간)를 구매하면서 물품수급계획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일괄 구매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악기(대표 ○○○)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등 5회에 걸쳐 총 105,600천원의 피아노 구매를 분할하여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음.

<사례 3>
○○대학교는 (주)○○○와 각각 1,080,000천원씩 총 2,160,000천원(공사비 1,326,120천

원, 집기비품비 835,880천원)을 투자하여 교육용기본재산인 ○○시 소재 건물 14, 15층

에 ○○○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선급금으로 550,000천원을 지급하고서도 같은 날 동

일 금액을 중복하여 (주)○○○로 출금하였고, 이를 알게 되자 550,000천원을 임의기금

으로 현금 적립하여 실사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 후 (주)○

○○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면서는 이미 투입된 공사비 77,000천원

전액을 대학이 부담한 사실이 있으며, (주)○○○와 ‘예산․회계 분야 컨설팅’계약

(108,000천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5,000천원을 지급한 후, 용역 관련 추진사항

이 없는데도 당초 지출한 계약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사례 4>
○○대학교는 (주)○○○○(대표 ○○○)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청소․경비용역계약

(계약금액 563,824천원)’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 및 최저시급 임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년 단위 계약 및 서면에 의한 개정의 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후, 재계약(계약금액 865,368천원) 하면서 당초 계약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일

반관리비와 이윤을 각각 5% 및 6% 추가 계상하여 일반관리비 16,634천원, 이윤 44,547

천원 등 총 61,181천원을 근거 없이 증액 계약한 사실이 있음.

공사계약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제4조, 제15조 제2호 및 제35조에 따르면 학교

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

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찰공고, 계약방법, 계약조건 등을 

공고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8

조에 따르면 계약서, 설계서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계약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

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이행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없이 재시공,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하자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사례 1>
○○대학은 ‘○○캠퍼스 사면보강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한 후, 입찰참가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까지 하고도 현장설명 참여업체들이 제출한 현장설명 참

가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고, 현장설명 시 참석자 제출 서류의 일자누락 및 기입

오류와 입찰참가 기회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요건 완화 후 재입찰을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입찰취소 공고를 하였고, 재입찰 공고 시 입찰취소 사유와 다르게 입찰참가자격

요건 완화 없이 이전과 같은 자격요건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입찰공고를 하였음에도,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격 응찰자인 ㈜○○건설(대표 ○○○)을

낙찰자로 선정(계약금액 970,000천원)한 사실이 있음.

<사례 2>
○○대학교는 ○○센터 및 체육관 증축(2차) 공사 (계약금액 57,911,000천원, 공사기간

’09. 2.～’11. 6.)를 집행하면서, 감리보고서에 따라 시공사인 ㈜○○건설에 52,699,000천

원에 정산하고, 같은 날 이와 별도로 총장 ○○○의 지시에 따라 같은 시공사에 ‘잔손보

기 및 민원비용, 공사 외적인 사항’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1,400,000

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의 하자

보수 공사대금과 체불임금 302,300천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2회에 걸쳐 지급내역도

없이 697,700천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는 등 이면계약금 1,400,000천원 중 1,000,000천원

을 ㈜○○를 통해 근거 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음.

<사례 3>
○○대학교는 ㈜○○건설에 지급한 이면계약금 1,000,000천원을 총장 ○○○의 지시에

따라 조달하면서, 500,000천원은 이사회 의결도 없이 이사장 ○○○로부터 이자율

5.18%로 차입하고, 이를 ㈜○○가 ㈜○○로부터 계약보증금 500,000천원을 받은 것으

로 허위 처리하고, 나머지 500,000천원은 ○○대학교와 ㈜○○(이상 “갑”)가 ㈜○○(

“을”)에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에 대한 10년간 사용․수익권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

결하고 받은 계약보증금 500,000천원을 교비회계 세입처리 없이 ㈜○○에 직접 입금하

도록 한 사실이 있음.

<사례 4> 
○○대학교는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 계획설계 작품 공모”를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교내게시판에 공고, 4개 업체가 응모하여 ㈜○○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가 당선되었고, 또한, 건설추진팀회의에서 같은 공사의 실시설계 입찰공고

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결정한 후 교내게시판에 공고하였고, 낙찰자결

정방법으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학

장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저가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서

학장 내부결재 기준 적용 시 낙찰되어야 할 ㈜○○건축사사무소(입찰금액 1,550,000천

원)가 아닌 ㈜○○건축사사무소가 낙찰(입찰금액 1,666,500천원)되었으며, 학장 ○○○



은 위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관리계장 ○○○에게 밀봉하지 않은 채로 전달하였고,

직원 ○○○은 입찰시 사무국장 입회하에 밀봉된 예정가격조서를 개봉한 것처럼 낙찰

자 선정 발표 후 증빙서에 부착한 사실이 있음.

<사례 5>
○○대학교는 ㈜○○(대표：○○○)와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2,750,000천원의 ‘국

제교류센터 실내건축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실내건축 설계용역이나 기

숙사․원어민 숙소․게스트하우스의 샘플시공(Mock-up Test)은 1개월의 계약기간 안에

는 완료할 수 없는데도 같은 용역계약에 포함시켜 계약하였으며, 같은 용역계약 중 실

내건축 설계용역 부분(1,943,000천원)은 당초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 공사 설계

용역계약’의 설계용역 범위와 동일한데도 중복 발주함. 또한, 위 공사 중 부도가 난 ㈜

○○건설과 공사비를 정산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공사비 305억원, 하자보수보증금 9억

원)을 받지 않았고, 최종 공사를 준공한 ㈜○○기업이 재정부실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비 579억원, 하자보수보증금 17억원)을 받지 못하는 등 총 26억원의 하자보수보증

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사례 6>
○○대학은 ‘○○캠퍼스 사면보강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한 후, 입찰참가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까지 하고도 현장설명 참여업체들이 제출한 현장설명 참

가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고, 현장설명 시 참석자 제출 서류의 일자누락 및 기입

오류와 입찰참가 기회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요건 완화 후 재입찰을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입찰취소 공고를 하였고, 재입찰 공고 시 입찰취소 사유와 다르게 입찰참가자격

요건 완화 없이 이전과 같은 자격요건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입찰공고를 하였음에도,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격 응찰자인 ㈜○○건설(대표 ○○○)을

낙찰자로 선정(계약금액 970,000천원)한 사실이 있음.

<사례 7>
○○대학교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참가 업

체의 시스템 유지 사업자 등록 및 실적 등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입찰을 실시하여 참

가업체 2개 중 시스템 유지 등록 업체인 (주)○○○○(대표 ○○○)가 탈락하고 유지보

수 자격이 없는 통신공사업 및 통신기기 개발․제조․판매 등록 업체인 (주)○○○○○

○(대표 ○○○)을 시스템 유지보수업체로 선정(계약금액 378,000천원)하였고, 또한 ‘인

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인조잔디 설치 및 롤매트

트랙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경쟁입찰 공고한 후, 현장설명 시 참가업

체 5개 중 자격요건에 부합한 업체는 (주)○○○○(대표 ○○○) 1개 업체로 입찰을 취

소하고 재공고 하여야 할 사항을, 현장설명에 참석한 타 4개 업체들의 실적제한 문구

해석에 대한 이의제기를 사유로 실적제한을 ‘인조잔디 설치 또는 롤매트 트랙공사를 수

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입찰을 진행하여 (주)○○○○을 낙찰



업체(계약금액 749,200천원)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사례 8>
○○대학교는 ‘○○○○관 방화문 교체공사(계약금액 14,000천원)’를 시행하면서 적정

건설업 면허인 창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대표 ○○○)와 계약을 체결

하는 등 총 11건, 401,450천원의 공사를 무면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음.

미분리 발주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

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

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

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사례 1>
○○대학교는 ○○○(주)와 “○○동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7,865,000천원에 계약하면

서 전기공사 773,991천원, 통신공사 155,361천원, 소방공사 113,153천원을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등 총 5건 18,264,700천원 중 전기공사 1,389,866천원, 통신공사

394,178천원, 소방공사 167,325천원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계약함

<사례 2>
○○대학교는 ‘○○과 실습장 증축공사’를 (주)○○건설과 계약(1,211,000천원)하면서,

전기공사 422,000천원, 통신공사 10,000천원, 소방공사 3,000천원 등 총 435,000천원을

각각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등 총 8건의 건축공사(총 26,252,450천원)에 전

기․통신․소방공사(3,310,000천원)를 포함하여 발주함

<사례 3>
○○대학교는 ‘○○관 증축공사’를 ○○건설(주)과 계약(600,000천원)하면서 전기공사

42,367천원, 통신공사 7,081천원 등 총 49,448천원을 각각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

는 등 총 2건의 건축공사(총 2,918,000천원)에 대하여 전기․통신공사(총 269,435천원)

를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함



준공 검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제55조 

및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당사

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

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한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사례 1>
○○대학교는 ㈜○○(대표 ○○○)와 “○○○○센터 증축 건축공사”를 계약 체결

(11,200,000천원) 하여 준공 처리하면서, 옹벽 부분이 미시공(미시공액：37,901천원)되

었음에도 정산하지 않는 등 총 308,813천원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물품관리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제4조, 제49조,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물품 중 그 사용이 

불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각각 

그 물품관리자가 하고,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

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사례 1>
○○대학은 규정에 근거 없이 총장 내부결재만으로 전문적인 물품의 구매, 계약, 자산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분야별 담당부서 업무담당자가 있음에도 대행업체 선정을 추

진하여, (주)○○(대표 ○○○)와 구매관리, 자산관리, 공사계약 및 용역계약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연간 용역비 206,448천원, 건별 수수료 3% 지급)을 체결하여

대행료 17,204천원 및 수수료 14,440천원을 지급하는 등공사․물품구매 업체 선정 및

자산관리 등에 대한 대행료 및 수수료로 총 25회에 걸쳐 572,369천원을 지급하여 학교

직원이 담당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사례 2>
○○대학은 (주)○○(대표 ○○○)과 ‘서버통합 및 재난복구시스템(DR) 구축사업’(계약

금액 479,545천원)을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내부 승인절차 없



이 계약서를 체결한 후, 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부기안 결정을 하는 등 총 3

회에 걸쳐 1,502,345천원의 시스템구축사업 및 시설공사를 업체선정 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사례 3>
○○대학교는 전체 물품 35,060건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던 중 전산 DB와 일

치하지 않는 물품이 많다는 사유로 재물조사를 중단하였고, ’△△. 학교에서 보유중인

프로그램 총 8,851건으로 한정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서 감가상각 관련

회계자료와 맞춘다는 사유로 또 다시 재물조사를 완료하지 않고 중단하였으며, ’△△.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4,830건(17,777,460천원)의 물품 중 12,923건(4,332,207천

원)의 물품이 망실, 파손, 타 부서 사용 등 실제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추가

확인을 통해 변상, 불용 결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사례 4>
○○대학은 정기재물조사 결과, OMNI-9WX는 ○○기술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도 대차대조표에 제외되어 있는 등 총 1,265,974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였

는데도 수증자산 누락분으로 밝혀진 13,000천원을 제외한 1,265,974천원에 대해 원인파

악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음

<사례 5>
○○대학교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 물품 88,537점(47,492백만원) 중

47,799점(27,078백만원)은 사용가능, 3,518점(1,343백만원)은 폐기대상물품으로 분류하

였으나, 37,220점(19,071백만원)에 대하여는 물품의 상태, 위치,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하

지 않는 등 3년간 미확인된 물품이 72,109점에 이르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물조

사를 종결함

기타 비용 정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

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음



<사례 1>
○○대학교는 (주)○○종합건설(대표 ○○○)와 484,000천원에 계약한 “○○보수공사”

를 추진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264천원에 대해 정산 처리하지 않

는 등 21건 총 68,083천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으

며 또한 ○○디자인(대표 ○○ ’△△. 5월 폐업)과 “○○○○○ 리모델링공사”를

921,800천원에 계약 집행하면서 공사 계약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는

등28건 총 계약금액 3,557,031천원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

지 않은 사실이 있음.

<사례 2>
○○대학교는○○공사와 ‘○○○○교체공사’를 계약(135,981천원)하면서 원가계산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계상하지 않는 등 6건 공사(계약금액 1,762,301천

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서에 미반영하고, 5건 공

사(계약금액 1,507,301천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 총 48,437

천원을 계약서의 원가계산서에 반영하고도 공사업체로부터 제대로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정산을 하지 않고 전액 지출함

지체상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써 계약금액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지체상

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

야 함

<사례 1>
○○대학교는 (주)○○○○(대표 ○○○)와 “○○○○공사”를 계약체결(275,000천원)하

고 준공처리 하면서, 당초 계약된 준공기한을 127일이나 초과하여 준공계를 접수하였는

데도 12,700천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2건의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총

17,026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